
■ 예술인의 성격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예술인

■ 불공정행위 및 범죄에 연루된 예술인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

- 성희롱,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예술인

- 표절, 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행위로 기소 또는 처벌 중이거나, 각종 부패행위 및 

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

- 공연사고, 출연료 미지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

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또는 대리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

한 예술인

■ 지원금 운용지침 위반 단체 및 예술인

-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및 예술인(관련 법령·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)

- 2022년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50일 초과하여 제출한 예술인 

- 2023년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90일 초과하여 제출한 예술인 

- 2023년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2024년 1월 15일까지 미제출한 예술인

- 2023년 지원사업을 임의 및 자체 포기한 예술인

- 2023년에 국비(기금), 도비 공적지원금의 중복지원 사실이 있는 예술인

■ 지원사업별 지원자격 

-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예술인

지원제외 대상



-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고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, 

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, 한국문학번역원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조금을 

지원받는 사업

-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
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, 시설의 건립 및 매입, 재건축 사업

-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 

-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
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
- 국비, 기금, 도비 중복 지원사업

  ※ 최종 선정 집행 후 발견 시 차기년도 신청자격 상실

- 타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세부프로그램 참여 목적 사업

-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

지원제외 사업


